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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7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고합1071    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약 리에 법 (마약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자 인

                    2012 고34(병합)  부착명  

고인 겸 부착명 청구자

안○○ ,  직

주거  부산 장군

등 지  부산 장군 

검       사 ( 소), 민(공 )

변    인 법 법인 청  담당변 사 이승

 결  고 2012. 12. 14.

  

주 문

고인  징역 8 에 처 다. 

고인 부  100,000원  추징 다. 

고인에게  추징 에 상당  액  가납  명 다. 

고인에게 80시간  폭  료 그램 이 를 명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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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에  공개 보를 10 간 보통신망  이용 여 공개 고, 고지 보를 10 간 

고지 다(다만, 공개  고지 는 폭 범죄  요지는 시 1, 3  각 죄에 다). 

부착명 청구자에 여 10 간 추  자장  부착  명 고, 추  

자장  부착 간 동안 별지 재  같  사항  부과 다. 

  

이 유

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

고인 겸 부착명 청구자(이  ‘ 고인’이라 다)는 2001. 8. 29. 부산고등법원에  

강도강간죄 등  징역 10  고 아 2011. 12. 17. 그  집행  종료 다. 

[범죄사실]

고인  2012. 8.경 고인  주거지인 부산 장군 장  차 동  소재 000동 000

 인근에 살고 있  ○○  그 구인 해자 ○○(여, 16 )에게 자신이 운

는 부동산 사 실  워드작업이나 자신  주거지 청소를 해주면 시간당 5,000원  주

겠다고 여  ○○  해자가 그 부  2012. 9. 경 지 차 에 걸

쳐 고인  부동산 사 실 워드작업 등  도 주게 었고, 고인  2012. 9. 14.경 

자신  주거지 청소를 해달라는 계  해자를 자신  주거지 내  인  후 미리 

 향 신 약품인 스암페타민(일명 ‘ 폰’, 이  ‘ 폰’이라 다)  해

자에게 인 후 해자를 강간  마 었다.  

1.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 

   고인  2012. 9. 14. 20:00경  ○○○  000동 000 에  고인  부탁  

고 청소를 고 있  해자에게 “사 춤  운지 3개월 에 지 않았는데, 연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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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게 같이 춤  추자”고 면   안  불  끈 다  해자를 끌어안았고, 이에 

해자가 “몸 만지고 그러는 것 싫다고 말씀드 잖아요”라고 말 며 거부 자, 해자

가 나갈  없도  움직이지 못 게  껴안아 해자  항  억압  후 해자

 몸  만지고, 릎  해자   부 에 착시킨 다  “황 다, 콩  간 

분이다, 내가 11 만에 처  느껴보는 분이다”고 말 면  릎  해자  

부 를 차  벼 고,  같  고인  행동에 겁   해자가 ‘다리가 아

다’며 닥에 앉자, 다리를 주 러주겠다고 면  해자   주변  양 손  

차  만지는 등 약 30분간 해자를 강  추행 다.

2. 마약 리에 법 (마약)

   고인  마약 취 자가 아니다.  

   고인  2012. 9. 14. 20:30경 1항 재 장소에  미리  폰 불상량  

해자 몰래 알 에 료 에 탄 다  이를 해자  여  마시게 는 법  

폰  부 다.  

3.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 

   고인  2012. 9. 14. 22:00경 1항 재 장소에  해자가 구 이○○ 부  

연락  고 구들  만나러 나가겠다고 자 해자에게 ‘사 도 는 법  가르

쳐 주고, 큰 돈  보게 해주겠다’며 해자를  나가지 못 게  후, 해자  

 원  끄게 다. 그후 해자  구 ○○가 고인   

를 걸어 해자  소재를 자, 고인  ”나는 늘 해자를 만난 도 없고, 지

 양산에 있다“고 거짓말  고, 해자  구들이 고인  주거지 부근에  

해자  이름  부르면  해자를 찾자 해자에게 ” 구들이  타고 원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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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 도 남 가  벗고 계를 고 있는 것  본다면  내 갈 니 구들

이  얼굴  보지 못 고  내 가게끔  벗고 계를 는 것처럼 가장

자“고 얘  다 , 2012. 9. 15. 04:00경 해자에게 “지  구들이  타고 라

고 있다”고 거짓말  여 해자  여   벗도  나 해자가 이를 

강 게 거부 자, 고인  자신  지  티를 벗  후 양 손  해자를 붙잡고 

해자  지  티를 강  벗  다  해자를 힌 뒤 해자   에 라타 

고인  를 해자  부에 삽입 여 강간 고 나, 가 지 않는 

람에 그 뜻  이루지 못 고 미 에 그쳤다.  

4. 

   고인  2012. 9. 15. 05:10경 1항 재 장소에  실종신고가  해자를 

찾  해 고인   를 건 북부경찰  담당경찰  경  ○○과 통

를 면  자신    해자   가 추 어 자신과 

해자가 고인  주거지 내에 함께 있다는 것이 각 었다는 사실  알게 자, 해

자에게 “지   나   가 추 어 경찰 이 우리가 여 에 있는 것

 알고 있다, 빨리 여  나가야 다”고 말  후, 해자에게 “ 는 경찰 에 가게 

면 해운 에  자 놀다가 집  갔고, 나랑  만난 이 없다고 얘 해라, 그 게 

지 않 면 내가 사람  죽이고 도소에  10  살고 나 는데, 희 구들  죽

일 도 있다“고 말함 써 해자를 다.

5. 미 자 인

  가. 고인   같  일  범죄행  경찰  사를 해 도  인 

2012. 9. 22. 21:00경 거 시 고 동에 있는 상 를 알  없는 식장 앞 공원에 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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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 이동 는 동안 경찰  검    목  해자 추○○(여, 15 ), 

조○○(여, 15 )에게 근 여 해자들에게 “가출   찾고 있는데,  찾 러 

부산  함께 가주면 시간당 5,000원  주겠다”고 거짓말  후, 2012. 9. 23. 14:00경 

거 시 신  고 리 000-0에 있는 고 시외버스 미  앞에  해자들  만나 

해자들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 간 다  2012. 9. 24. 00:30 부산 구 남포

동에 해자들  버 고 도망감 써 미 자인 해자들  인 다.

  나. 고인  경찰  사를 해 도  인 2012. 10. 12. 12:00경 경주시 건

동에 있는 ○○모  앞에  구  이동 는 동안 경찰  검    목

 해자 ○○(여, 15 )에게 근 여 해자에게 “ 구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 

건 러 가는데 같이 가면 일당  주겠다”는 취지  거짓말  후, 해자  함께 

경주 시외버스 미 에  시외버스를 타고 동 구시외버스 미 에  내  2012. 10. 

24. 16:30 지 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○○○상회에  해자를 데리고 있 써 

미 자인 해자를 인 다.

[부착명  원인사실]

고인  2001. 8. 29. 부산고등법원에  강도강간죄, 강간 상죄, 강도죄, 강간죄 등

(10  후   20   여 들에게 미리  신경안  등  다량  복용  

여 해 여 들  여  신 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지게  후 강도강간, 강

간 상, 강간 등  범행  지름)  징역 10  고 아 2011. 12. 17. 그  

집행  종료 에도 불구 고 출소  부 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시 범죄

사실 1, 3항 재  같이 여자 청소 인 해자를 강  추행 거나 또는 해자  

여  폰이 든 료 를 마시게  후 해자를 강간 다가 미 에 그 는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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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 지른 자  폭 범죄를 다시 범  험 이 있다. 

증거의 요지

1. 고인  일부 법 진

1. 고인에  각 검찰 자신 조 (각 일부)

1. ○○, ○○, 추○○, ○○ 에  각 경찰 진 조

1. 각 검찰 사보고( 트암페타민 시가조사  추징  산 , 폰 복용  해자 

○○ 진 청취)

1. 경찰 사보고( 자 안○○  주거지 라에  CCTV 상 분 에 )

1. 감 뢰회보

1. 시 과 : 조회회보 , 검찰 사보고( 종 출소일자 인), 각 결  사본

1. 시 재범  험  :  각 증거들  청구  조사회보  재를 종합 여 인

는 다 과 같  여러 사 들 즉, ① 고인이 2001. 8. 29.경 부산고등법원에  

강도강간죄, 강간 상죄, 강도죄, 강간죄 등(10  후  또는 20   여 들에게 

미리  신경안  등  다량  복용  여 해 여 들  여  신  

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지게  후 강도강간, 강간 상, 강도, 강간 등  범행  

지름)  징역 10  고 아 2011. 12. 17. 그  집행  종료 고 출소  

이 있 에도 불구 고 출소  부 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

폭  범행  복 여 지른 , ② 이 사건 각 폭  범행  고인이 시 범죄

사실 재  같이 청소 인 해자를 강  추행 거나 해자 몰래 폰  탄 

료 를 해자에게 마시도   다  해자를 강간 다가 미 에 그  것  

고인이 처벌   폭 범죄  그 범행 법이 동일 내지 사  , ③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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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이 이 사건 각 폭  범행 이후 사  검  회   목  여

자 청소  3명에  미 자 인 범행 지 지른 , ④ 고인에  국 

범죄자 재범 험  평가척도(K-SORAS) 용 결과  14  범죄 재범 험

이 ‘높 ’ 에 해당 고, 신병질자 별도구(PCL-R) 용 결과  14  

신병질 향이 ‘ 간’ 에 해당 는 , ⑤ 그 에 고인  연 과 행, 이 

사건 폭  범행  경  내용, 범죄 , 범행 후  황 등  종합해 보면, 

고인에게 폭 범죄를 다시 범  험 이 인  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   택

  가. 시 청소  강 추행  

     : 아동·청소  보 에  법  7조 3항, 법 298조(징역  택)

  나. 시 폰 부  

     : 마약  리에  법  60조 1항 2 , 4조 1항, 2조 3  나목

(징역  택)

  다. 시 청소  강간미  

     : 아동·청소  보 에  법  7조 6항, 1항

  라. 시  

     : 법 283조 1항(징역  택)

  마. 시 각 미 자 인  

     : 각 법 287조 

1. 범가



- 8 -

  가. 시 각 미 자 인죄

     : 특 강 범죄  처벌에  특 법 3조

  나. 시 나 지 각 죄

     : 법 35조{다만, 시 각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죄에 

여는 법 42조 단   범  내에 }

1. 경합범가

  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, 42조 단 { 과 죄질이 가장 

거운 시 3항 재 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죄에  에 

경합범가 }

1. 추징

   마약  리에  법  67조 단

1. 가납명

   사소송법 334조 1항

1. 이 명

   아동·청소  보 에  법  13조 1항 본 , 2항 본

1. 공개명

   아동·청소  보 에  법  38조 1항 1 , 3항

1. 고지명

   아동·청소  보 에  법  38조 2 1항 1 , 3항

1. 추  자장  부착명

   특  범죄자에  추  자장  부착 등에  법  9조 1항 2 , 



- 9 -

5조 1항 1

1. 사항 부과

   특  범죄자에  추  자장  부착 등에  법  9조 2 1항

양형의 이유

1. 처단  범  : 징역 5  ~ 50

2. 양 에 른 권고  범

  가. 각 범죄별 권고  범

    (1) 시 1항 재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죄

       [범죄 ] 범죄, 일  , 강 추행죄(13  이상 상), 2

       [특별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특 강 범죄  처벌에  특 법상 범에 해당 지 않는 동

종 범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   [권고  범 ] 가 역(징역 2  ~ 3  6월, 청소  강 추행이므  량범

 상 과  1/2  감경)

       [일 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계획  범행, 청소 에  범행인 경우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(2) 시 마약 리에 법 (마약)죄

       [범죄 ] 마약범죄, 매매·알  등, 2

       [특별양 인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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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(가 요소) 범행동 에 특히 난  사 가 있는 경우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   [권고  범 ] 가 역(징역 1  6월 ~ 4 )

       [일 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이종 범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(3) 시 죄

       [범죄 ] 폭 범죄, 범죄, 1

       [특별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없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   [권고  범 ] 본 역(징역 2월 ~ 1 )

       [일 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이종 범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(4) 시 각 미 자 인죄

       [범죄 ] 약취· 인범죄, 약취· 인만  경우, 1

       [특별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없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     [권고  범 ] 본 역(징역 1  6월 ~ 3  9월, 특 강 범죄  처벌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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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 법상 범에 해당 므  량범  상 과  

1.5  가 )

       [일 양 인자]

         (가 요소) 없

         (감경요소) 없

  나.  권고 량범

     : 징역 5  이상{양 이 어 있지 않  경합범인 시 3항 재 아동·

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죄가 있 므 , 다 범죄 처리 에 

라 양 이  범죄  양 상 량범  만  고 여야 

나, 양 상 권고 량범  이 모  시 3항 재 아동·청소

보 에 법 (강간등)죄  법 상 처단  (징역 5 )보다 낮 므  

시 3항 재 아동·청소 보 에 법 (강간등)죄  법 상 처단

  권고 량범   함}

3. 고  결

  : 살 건 ,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 에 이미 야간건조 침입 도죄, 폭 행

등처벌에 법 죄, 상해죄 등  차 에 걸쳐 징역   벌  처벌  

 이 있고, 특히 2001. 8. 29.에는 강도강간죄, 강간 상죄, 강도죄, 강간죄, 

사 죄  여신 업법 죄  징역 10  고 아 2011. 12. 17. 그  

집행  마 고 출소  지 있 에도 불구 고 자 지 아니  채 출소  

부 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 복 여 지른 , 고인이 

지른 이 사건 각 범행  고인이 시 범죄사실 재  같  경  청소 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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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 ○○  강  추행 거나 해자를 강간 다가 미 에 그 고, 그  

같  고인  범행이 각  상황에 처 자 해자에게 경찰에 고인  만난 

이 없다는 취지  거짓말  지 않 면 해자  구들  죽일 도 있다고 겁

 주어 해자를  뿐만 아니라 경찰  추  해 도   경찰

 검   목  미 자 3명  인  것 , 그 경  내용, 단과 

법  결과, 해  도 등에 추어 그 죄질이 매우  , 특히 이 사건 강

간미  범행  고인이 해자를 강간  목  해자 몰래 폰  탄 료

를 해자  여  마시게  후 시 범죄사실 재  같  경  해자를 

속여 해자를 강간 다가 미 에 그  것 , 시 범죄사실 첫 리 재  강

도강간죄 등  범행 법(즉, 해 여 들에게 신경안  등  약품  복용  

여 신 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지게  후 강도강간 등  범행  지르는 

법)과 동일 내지 사  범행 법에  것  그 죄질이 매우 불량  , 고

인이 해자 ○○(여, 16 )를 상  지른 이 사건 각 범행  인해 16 에 

불과  나이 어린 해자가 신 · 체  심각  충격과 고통  았  것

 보이는  등  고 면 고인에게는  실  고가 불가 함. 

    다만, 고인이 이 사건 마약 리에 법 (마약) 범행  외  나 지 범

죄사실  모  자 고 그 잘못  이 우 고 있다고 진 고 있는 , 고

인에게 마약  범행  처벌  과가 없는 , 그 에 이 사건 변 에 나

타난 고인  연 과 직업, 범행 후  황, 가족 계,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

 조건이 는  사  종합  고 여 고인에게 주 과 같   

고  함.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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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 등록

고인이 지른 시 1, 3항 재  각 범죄는 아동·청소  보 에  법

상  등 상 범죄에 해당 므  그에  죄 결이 는 경우 고인  아

동·청소  보 에  법  33조 1항에  신상 보 등 상자에 해당

게 어 같  법 34조에 라 에 신상 보를 출  가 있다.

이상  이  주 과 같이 결 다.

  

재 장      사      주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경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권주연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수 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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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  자장  부착 간 동안 부착명 청구자  주거를 보 찰소장에게 신

고  거주지  주소지  시·군·구  함. 다만 부착명 청구자가 거주지를 

벗어나 여행   경우에는 담당 보 찰 에게 사 , 간, 행 지 등  구체

 신고 고 허락  아야 함.

2. 추  자장  부착 간 동안 매일 23:00경부  05:00경 지 부착명 청구자

 주거지 이외  외출  삼갈 것.

3. 추  자장  부착 간 동안 이 사건 폭  범행  해자에게 근 거나,  

해자  주거  , 직장 부  500m 이내에 출입 거나,  해자에게 우편ㆍ

ㆍ ㆍ인  등 통신  이용 여 근 지 말 것. 끝.


